
( 붙임2 )

「한국은행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(안)

현    행 개   정   안 비     고

제5조(전략지원부문) ① ~ ④ ( 생 략 )

  ⑤ 한국은행 강릉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전체 한도 중 특
별지원한도를 제외한 한도의 일부를 지역별 경제사정, 금융기관의 대
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로 정하여 운용할 수 
있다.

  ⑥ 제5항의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전략지원부문 지원대
상업체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을 경우 금융기
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하여 50% 이내로 일반지원한도
를 비례 배정하며 신용등급 제한은 제6조 제5항에 따른다. 다만 업체
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%
를 초과할 수 없다.

  ⑦ ( 생 략 )

제5조(전략지원부문) ① ~ ④ ( 현행과 같음 )

  ⑤ 한국은행 강릉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전체 한도의 
40% 이상에서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다.

  ⑥ 제5항의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전략지원부문 지원대
상업체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을 경우 금융기
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하여 50% 이내로 일반지원한도
를 비례 배정하며 신용등급 제한은 제6조 제6항에 따른다. 다만 업체
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%
를 초과할 수 없다.

  ⑦ ( 현행과 같음 )

- 통화정책국 운용기준 표준안 반영

- 제6조 번호 내림에 따른 수정



현    행 개   정   안 비     고

제6조(특별지원부문) ① ( 생 략 )

  < 신 설 >
  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
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
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)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
을 배정한다.

  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 원(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 원) 
이내로 배정한다.

  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
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
초과할 수 없다.

  ⑤ ｢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｣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｢여
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
｣(B2512-2)에 따른 신용등급 1~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
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
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
다.

  ⑥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
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
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7조 
제3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.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
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%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6조(특별지원부문) ① ( 현행과 같음 )

  ② 강릉본부장은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다.
  ③ 강릉본부장은 제2항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 이내에서 금융기
관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
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)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
을 배정한다.

  ④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 원(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 원) 
이내로 배정한다.

  ⑤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
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
초과할 수 없다.

  ⑥ ｢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｣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｢여
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
｣(B2512-2)에 따른 신용등급 1~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
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
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
한다.

  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
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
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7조 
제3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.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4
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%를 초과할 수 없다.

- 통화정책국 운용기준 표준안 반영 

(특별지원부문 상시화)

-  번호 내림 및 그에 따른 수정

제7조(일반지원부문) ① ~ ⑤ ( 생 략 )

  ⑥ 제6조 제5항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.
  ⑦ 제5조 제2항 및 제3항,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7조 제3항 
및 제4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 후 미소
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.

제7조(일반지원부문) ① ~ ⑤ ( 현행과 같음 )

  ⑥ 제6조 제6항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.
  ⑦ 제5조 제2항 및 제3항, 제6조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제7조 제3항 
및 제4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 후 미소
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.

- 제6조 번호 내림에 따른 수정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 신 설 >  부  칙  <2023. 8. 31.>

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
제5항의 개정 내용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
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- 부칙 신설



현    행 개   정   안 비     고

<별표 1>

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

부문(전산코드) 선정 기준1)2)

5. 지역특화
   산업 영위
   기업 (A7)

- 영동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고 다음의 업
종을 영위하는 업체

  1) ~ 6) ( 생 략 )
  7)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:

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(20495)
수력 발전업(35112), 태양력 발전업(35114), 기타 발전
업(35119)

       *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

<별표 1>

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

부문(전산코드) 선정 기준1)2)

5. 지역특화
   산업 영위
   기업 (A7)

- 영동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고 다음의 업
종을 영위하는 업체

  1) ~ 6) ( 현행과 같음 )
  7)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:

수력 발전업(35112), 태양력 발전업(35114), 기타 발전
업(35119)

       *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

- 지원 부문 이동 (A7 → A8, 강

원 영동지역 주력업종)

<별표 1>

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

부문(전산코드) 선정 기준1)2)

6. 지역전략
   산업 영위
   기업 (A8)

- 영동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고, 「2023년 
강원도 지역산업진흥계획」에 따른 강원지역 전략산업(<별표 
1-2>)을 영위하는 업체

- < 신 설 >

<별표 1>

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

부문(전산코드) 선정 기준1)2)

6. 지역전략
   산업 영위
   기업 (A8)

- 영동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고, 「2023년 
강원도 지역산업진흥계획」에 따른 강원지역 전략산업(<별표 
1-2>)을 영위하는 업체

- 영동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고, 「강원도 
시·군별 주력업종 고시」(강원도 고시 제2023-141호)에 따
른 강원 영동지역 주력업종(<별표 1-3>)을 영위하는 업체

- 전략산업 지원업종 추가

(「강원도 시·군별 주력업종 고시」

(강원도 고시 제2023-141호) 내용 

반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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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별표 1-2 >

강원지역 전략산업
산업명 코드 산업분류명

천연물

바이오소재

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
10795 인삼식품 제조업

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
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

20422 치약,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
20423 화장품 제조업

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
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

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
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

21220 한의약품 제조업

세라믹

원료·소재

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

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
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

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
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

23311 시멘트 제조업
23312 석회 및 플라스틱 제조업

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
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
24113 합금철 제조업
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

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
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

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

( 생 략 )

< 별표 1-2 >

강원지역 전략산업
산업명 코드 산업분류명

천연물

바이오소재

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
10795 인삼식품 제조업

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
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

20422 치약,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
20423 화장품 제조업

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
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

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
21220 한의약품 제조업

세라믹

원료·소재

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
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

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
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

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
23311 시멘트 제조업

23312 석회 및 플라스틱 제조업
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

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24113 합금철 제조업

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
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

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
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

( 현행과 같음 )

- 중복 업종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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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 신 설 >  < 별표 1-3 >

강원 영동지역 주력업종1)

산  업 코드 업       종

섬유제품 제조업

(의복 제외)
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

화학 물질 및 

화학제품 제조업

(의약품 제외)

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

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

1차 금속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, 정련 및 합금 제조업

금속 가공제품 

제조업

(기계 및 가구 

제외)

25111 금속 문, 창,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

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

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

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

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

전자 부품, 컴퓨터, 

영상, 음향 및 

통신장비 제조업

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

26421 방송장비 제조업

의료, 정밀, 광학 

기기 및 시계 

제조업

27213 물질 검사,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

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

전기장비 제조업

28112 변압기 제조업

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

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

28202 축전지 제조업

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

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

기타 기계 및 장비 

제조업

29133 탭,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

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

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

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

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

자동차 및 

트레일러 제조업
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

기타 운송장비 

제조업
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

   주: 1) 「강원도 시·군별 주력업종 고시」(강원도 고시 제2023-141호)에 수록된 업종 중 

영동지역에 속하며, <별표1-2>에 속하지 않은 업종만 포함

- 전략산업 지원업종 추가

(「강원도 시·군별 주력업종 고시」

(강원도 고시 제2023-141호) 내용 

반영)


